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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의 본질 

‘제1절 위험물 취급 등’ 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의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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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교육혁신실-118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위험물 등의 취급

폭발  : 폭발이 가능한 물질을 충격·가열·마찰 시 순간적으로 발생

화재  : 인화성 물질이 점화원을 만나 발화

누출  : 사람에게 위험한 물질(독성, 부식성 등)이 누출되어 화상, 중독, 질식 발생

   

   

  ��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, 이들 중 일부는 폭발·화재·누출 

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특히, 인화성·산화성·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진 

물질은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��폭발성, 인화성, 산화성, 부식성, 자연발화성, 물반응성 등  

작은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진 물질

1.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

2.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

3.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

4. 인화성 액체

5. 인화성 가스

6. 부식성 물질

7. 급성독성물질

  ��이 절에서는 이러한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을 명확히 하고, 보관·운반·사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

할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작업자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

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  위험물이란? 

 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은? 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]

가연물
점화원

산소공급원

  �본 절은 특히 화재의 3요소 중 점화원에 의해 

화재·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물을 정의하고, 

안전한 제조·취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



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·화재 및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

위험물 취급 시 유해·위험 예방 조치33
위험물질 제조하거나 취급 시 금지 사항 및 물질 예

폭발성 물질 / 

유기과산화물

 � �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

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

• �질산에스테르류, 니트로화합물, 아조화합물, 하이드라진, 

유기과산화물 등

물반응성 물질 

및  

인화성  고체

 � ��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

것에 접근,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, 가열, 마찰, 

충격을 가하는 행위

• �리튬, 칼륨, 나트륨, 황, 황인, 마그네슘분말, 금속분말, 유기 

금속화합물 등

산화성 액체/

산화성 고체

 � �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, 가열, 마찰, 충격을 

가하는 행위

• �염소산 및 그 염류,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, 질산 및 그 염류 등

인화성 액체

인화점이 60℃ 이하이거나 고온·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

화재·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

 � �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, 주입, 가열, 

증발시키는 행위

• �메탄올, 아세톤, 산화프로필렌, 노르말헥산, 가솔린, 등유, 경유 등 

인화점이 60℃ 이하인 액체

인화성 가스

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%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

차가 12%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하의 20℃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

 � �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, 압축·가열, 

주입하는 행위

• �수소, 아세틸렌, 에틸렌, 메탄, 에탄, 프로판, 부탄 등

부식성 물질/

급성독성물질

 � �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

• �부식성 물질 : 황산·염산·질산 등의 부식성산류, 가성소다·수산

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

• �급성독성물질 

➊ LD50(경구, 쥐)이 kg당 300밀리그램 - 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 

➋ LD50(경피, 토끼 또는 쥐)이 kg당 1000밀리그램 - 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 

➌ �가스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, 증기 LC50(쥐, 4시간  

흡입)이 10mg/ℓ 이하인 화학물질, 분진 또는 미스트 1mg/ℓ 이하인 화학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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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과의 접촉 금지

작업 전 불활성화를 통한 위험물질 제거

  ��물반응성 물질·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, 

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도록 조치해야 함

  ��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거나, 화재·폭발 위험성이 높은 산화에틸렌, 

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주입하는 경우 불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함

  ��호스 등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 등을 주입할 때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

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실시

※ ��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고인 물이나 새어든 빗물과 접촉 및 반응을 통해 인화성 가스, 급성독성 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

예)  �금속리튬: 2Li + 2H2O → 2LiOH + H2 (인화성가스 발생)     

탄화칼슘: CaC2 + 2H2O → Ca(OH)2 + C2H2 (인화성가스 발생)

   

 � �화재의 3가지 요소 가운데 공정 내 산소를 제어하는 불활성화 방법은 인화성 혼합가스 또는 

증기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시켜 산소의 농도를 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(MOC, Minimum 

Oxygen Concentration) 이하로 낮추는 방법임

• �불활성화 방법으로는 ①진공 퍼지(Vacuum purge), ②압력 퍼지 (Pressure purge), ③스위프 퍼지 

(Sweep purge), ④사이폰 퍼지(Siphon purge) 가 있음

  불활성화

① 진공 퍼지

• �진공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반응기 등의 용기를 진공으로 

낮추고, 질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

대기압과 같게 하여 원하는 산소 농도가 될 때까지  

반복하는 방법

② 압력 퍼지

• �밀폐용기에 불활성 압축가스를 주입한 후 용기 내에서 

충분히 확산되면 용기 내부의 가스를 대기로 방출시켜 용기 

내 산소농도를 희석시키는 방법

p

용기
불활성가스
(Inert Gas)

혼합가스
(Mixed Gas)

진공펌프
(Vacuum Pump)

용기

C
불활성가스
(Inert Gas)

혼합가스
(Mixed Gas)

압축된 가스
(Compressed Gas)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위험물 등의 취급 
제2편 안전기준

제2장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225조 ~ 제238조



   

   

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

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

  ��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·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, 인화성 고체를 

제조·사용하는 장소에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(區分圖)를 작성하는 경우 「산업표준화법」에 

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

  �인화성 액체,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

전기기계·기구 작동 금지

  �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·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

경우 다음 조치 후 전기기계·기구를 작동

 � �폭발위험장소는 전기설비를 제조·설치·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정도의 폭발성 

가스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

 � �인화성 액체,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

인화하한계값의 25%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유지

 � �조명 등은 고무,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

 � �가열성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

연동장치 등의 조치 실시

 � �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

③ 스위프 퍼지

• �용기의 한쪽 개구부에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

반대쪽 다른 개구부에서 내부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  

(완전 밀폐가 불가능하여 진공 및 가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)

④ 사이폰 퍼지

• �용기에 물 등의 액체를 채운 다음 용기 하부에서 액체를 

방출시키면서 상부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

용기

불활성가스
(Inert Gas)

혼합가스
(Mixed Gas)

연속흐름

용기
② 불활성가스
   (Inert Gas)

① 가스배출

① 액체 주입
  (Liqui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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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�질화면,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

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

  �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

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

 � �한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이나 잉크류 등이 공기 중 산소와 산화반응으로 

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

소각 등 가능한 빨리 처리하거나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함

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

  �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

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면 안 됨

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9]

구분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발화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 산화성액체

산화성고체 Ｘ Ｘ Ｘ Ｘ Ｏ

가연성고체 Ｘ Ｘ Ｏ Ｏ Ｘ

발화성물질 Ｘ Ｘ Ｏ Ｘ Ｘ

인화성액체 Ｘ Ｏ Ｏ Ｏ Ｘ

자기반응성 Ｘ Ｏ Ｘ Ｏ Ｘ

산화성액체 Ｏ Ｘ Ｘ Ｘ Ｘ

비고   �1. "×"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함	   2. "○"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함 

3. 이 표는 지정수량의  10
1 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

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

  �인화성 액체의 증기, 인화성 가스,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,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

장소에서 폭발,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·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실시

  �합성섬유·면·양모·천조각·톱밥·짚·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

작업을 하는 장소·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로 배치

  �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,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  

(단,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)

  �인화성 가스, 불활성 가스 및 산소(이하 “가스 등”)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·용단, 가열작업을 하는 

경우 가스 등의 누출·방출로 인한 폭발·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 조치 실시

 � �적절한 배치: 방화상 필요한 거리 유지 또는 화재 사용 장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

 � �적절한 구조: 화재발생 방지와 소화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 등

< 환기설비 및 가스감지기 >

< 기름걸레 수거함 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위험물 등의 취급 
제2편 안전기준

제2장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225조 ~ 제238조


